질의17: 중국에 무역업체를 투자설립하려고 하는데 외국인투자상업기업과 중외합자대외무역회사중 어떤 것을 택해야 하는가? 양자의 설립조건상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답변: 외국인투자상업기업과 중외합자대외무역회사의 설립조건에 관하여 중국 관련 법규의 규정에 의하면 상업기업을 설립하는 외국투자자는 양호한 신용이 있고 중국 법률·행정법규를 위반한 전과가 없어야 한다. 중외합자대외무역회사를 설립하는 외국투자자는 신청전 최근 3년간 대 중국 무역액이 미화 3,000만$이상이어야 하고 또한 중국측 투자자는 신청전 최근 3년간 수출입액이 미화3,000만$이상이어야 하고 대외무역경영권이 있어야 한다. 외국인투자상업기업의 최저 등록자본은 “회사법” 관련 규정(그중 소매업 상업기업의 최저 등록자본은 인민폐30만원이고 도매업 상업기업의 최저 등록자본은 인민폐 50만원 이어야 됨)에 부합되면 되고 중외합자대외무역회사의 최저 등록자본은 인민폐 5,000 만원이어야 한다.

경영범위에 관하여 외국인투자상업기업은 도매업과 소매업을 할 수 있다. 그중 소매업의 범위는 제품 소매·자영제품의 수입·국내 제품 구입후 수출·기타 관련 부대업무이고 도매업의 범위는 제품 도매·대리(경매 제외)·제품 수출입·기타 관련 부대업무이다. 
 중외합자대외무역회사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경영제품의 범위내에서 화물·기술의 수출입 및 관련 서비스업무를 자체적으로 경영하거나 대리할 수 있고 본 회사 수입 제품의 중국경내 도매업무를 할 수 있다.

이로부터 외국인투자상업기업의 업무범위는 중외합자대외무역회사의 업무범위를 완전히 포함했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외국인투자상업기업의 투자자 자격조건 및 최저 등록자본 등 면에서 외국인투자상업기업은 중외합자대외무역회사에 비해 거의 제한이 없으며 외국투자자의 투자비례에 대한 제한도 없다. 그외에 2004년12 월11일부터 외국인독자상업기업의 설립도 가능하므로
 외국투자자가 중국에 무역회사를 투자설립할 경우 중외합자대외무역회사보다는 외국인투자상업기업을 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 상기 상담 사례는 산동 덕형 법률 사무소 서창영 변호사님이 제공한 자료입니다. 

� “외국인투자상업영역관리방법”(外商投资商业领域管理办法 2004年) 제3조, 제7조 , “중외합자대외 무역회사설립에관한잠행방법”(关于设立中外合资对外贸易公司暂行办法 2003年) 제4조


� “외국인투자상업영역관리방법” 제9조 


� “중외합자대외무역회사설립에관한잠행방법” 제3조


� “외국인투자상업영역관리방법” 제21조





